
[별표7]

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시 적용 이자율(제28조제4항 관련)

미상환기간
상환지연이자 
부과일로부터

3개월까지

상환지연이자 
부과일 기준
4개월부터 
6개월까지

상환지연이자 
부과일 기준
7개월부터
1년까지

상환지연이자 
부과일 기준

1년 이후

월 이자율
(대부원금 및 
월세보증금)

( 0.09% ×미납월
÷ 12개월)

( 0.18% ×미납월
÷ 12개월)

( 0.27% ×미납월
÷ 12개월)

( 0.54% ×미납월
÷ 12개월)

*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

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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